
이의유보의 의사표시방법

<P>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

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

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.</P> <P>&nbsp;</P> <P>대한주택공사의 대리인은 공사의업무에 

관한 재판상 모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구너한을 가지므로, 위 공사의 대리인인 지사

장은 위 공사를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이다.<BR>(대법원 

1992.09.22. 선고 92누3229 판결)<BR></P>


